
특약 변경 대비표 

 
 

■ 약관명 : 『 하나멤버스 주거래 우대적금 』 특약 

■ 변경 시행일 : 2017년 2월 15일  

■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: 적용 

■ 개정 내용 : “주거래 통장우대(최대 연0.1%)” 항목 추가 및 문구 정비  

- 기존 2종의 주거래통장 외 ‘하나멤버스 주거래통장” 보유시에도 우대금리 제공  

- 금리 표현시 “최고”를 “최대” 로 표기  

개정 전 개정 후 비   고 

제 1  ~ 제 7 조 (생략)  

 

제 8 조 우대금리 

① 이 예금의 가입고객이 계약기간내 아래 각 

항목을 충족하는 경우, 해당 우대금리를 제7조의 

기본금리에 가산하여 지급합니다. 

(단, 최고 연1.1%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) 

우대항목 내용 

주거래통장 우대 

(최고 연0.1%) 

이 예금 가입월 포함 4개월째 

되는 달의 말일까지 

행복knowhow 주거래 우대 

통장 또는 사업자 주거래 우대 

통장을 보유하거나 금리우대 

쿠폰(주1)을 등록하는 경우 최고 

연0.1% 

(주1) 은행의 특정 상품을 

가입한 고객에게 이 적금 금리 

우대용으로 발급되는 쿠폰을 

의미함. 

 

 

 

 

입금 주거래 우대 

(최고 연0.2%) 

생략 

결제 주거래 우대 

(최고 연0.2%) 
생략 

하나멤버스 우대 

(최고 연0.3%) 

생략  

ISA 우대 

(연 0.3%) 
생략  

 

② (생  략) 

제 1 조 ~ 제 7 조 (좌동) 

 

제 8 조 우대금리 

① 이 예금의 가입고객이 계약기간내 아래 각 

항목을 충족하는 경우, 해당 우대금리를 

제7조의 기본금리에 가산하여 지급합니다. 

(단, 최대 연1.1%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) 

우대항목 내용 

주거래통장 우대 

(연0.1%) 

이 예금 가입월 포함 

4개월째 되는 달의 말일 

까지 아래 항목 중 1가지 

이상 충족하는 경우 

연0.1%  

- 행복knowhow 주거래 

우대통장 보유 

- 사업자 주거래 우대통장 

보유 

- 하나멤버스 주거래통장 

보유 

- 금리우대쿠폰(주1) 등록 

(주1) 은행의 특정 상품을 

가입한 고객에게 이 적금 

금리우대용으로 발급되는 

쿠폰을 의미함. 

입금 주거래 우대 

(최대 연0.2%) 

좌동 

결제 주거래 우대 

(최대 연0.2%) 
좌동  

하나멤버스 우대 

(최대 연0.3%) 

좌동  

ISA 우대 

(연 0.3%) 
좌동  

 

② (좌  동)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 

주거래통장 

종류 추가 

(하나멤버스 

주거래통장 

추가)  

 

 

최대금리 

표현문구  

정비 

(최고-> 

 최대)   

 


